
[별표 1] 시험실ㆍ시험설비의 일반적인 규격 및 시험요건 등<개정 

2015.4.21., 2016.5.13., 2025. 3. 21.>

1. 시험실<개정 2015.4.21. 2025. 3. 21.>

  가. 시험실의 규격은 분사헤드 방출면적확인시험 및 소화성능시험 등을 

고려하여 그림 1에 적합하게 제작할 것

  나. 시험실 내부는 두께 9.5 ㎜ 이상 합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 강도의 재질

로 교체할 수 있도록 마감ㆍ설치하여야 하며, 소화약제 방출로 인한 압력

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할 것

  다. 면적 4 ㎡ 이하의 밀폐 가능한 구조의 출입문과 시험실 내부를 관찰

할 수 있는 투시창을 시험실에 1개 이상 설치할 것<개정 2025. 3. 

21.>

  라. 시험실 내부 압력변화에 따른 시험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

를 취할 것<개정 2025. 3. 21.>

  마. 방출시험 등을 하는 시험장소는 가능한 (20 ± 2) ℃로 유지하여야 

하며 소화약제저장용기는 (20 ± 2) ℃에서 최소 16시간 이상 보존 

후 시험할 것. 다만, 온도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수를 보

정하여 실온에서 할 수 있다.

  바. 압축가스의 경우 방출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시험

할 것

  사. 시험실의 개구부를 최소의 면적이 되도록 설치한 상태에서 도어팬 

등을 이용하여 누설여부를 측정할 것. 다만, 누설량을 보정할 수 없

는 경우에는 시험실의 개구부를 밀폐한 후 시험할 것



[그림 1] 시험실 모형 및 규격

 (L: 가로, W: 세로, H: 높이)

시험항목 시험실 규격

분사헤드

방출면적

확인시험

최소높이 및 

최대면적확인시험

신청인이 제시한 노즐의 성능 및 규격에 맞게 

제작

최대높이확인시험

한변의 길이는 4 m이상, 체적은 100 ㎥이상으

로 제작할 것.(단, 높이는 분사헤드 최대설치높

이에 맞도록 제작할 것)

소화성능시험

한변의 길이는 4 m이상, 체적은 100 ㎥이상으

로 제작할 것.(단, 높이는 최소 3.7 m이상으로 

할 것)

2. 시험설비의 구조 및 기능<개정 2016.5.13. 2025. 3. 21.>

  가. 시험설비는 설계매뉴얼 및 설계프로그램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

  나. 시험설비의 부품 등은 법 제2조(정의)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

준 및 법 제37조(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)제3항 또는 법 제40조(소

방용품의 성능인증 등)제2항에 적합한 것일 것<개정 2025. 3. 21.>

  다. 방출시험 등에 사용하는 소화약제저장용기에는 소화약제가 규정된 

양만큼 안정된 압력으로 충전되어 있을 것

  라. 방출시험 등에 사용하는 배관의 설치길이(각 관부속의 중심으로부터 

다음 관부속의 중심까지의 길이)는 설계 배관길이와 동일하게 제작

하여 설치할 것

  마. 분사헤드 오리피스와 감압오리피스는 설계된 것과 동일한 크기의 것을 

사용할 것

  바. 시험설비의 다음 개소에서 방출압력과 방출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

장비 등을 설치할 것<후단 삭제 2025. 3. 21.>

    1) 소화약제저장용기

    2) 선택밸브 이전의 집합관내

    3) 선택밸브 이후 분사헤드이전의 배관내(감압오리피스를 사용하는 방식



의 소화설비인 경우에는 선택밸브 이후 배관의 감압오리피스로부터 

0.3 m 이내)<개정 2025. 3. 21.>

    4) 각 분사헤드의 선단(오리피스로부터 0.5 m 이내)<개정 2025. 3. 

21.>

    5) 시험실내의 임의의 3개 지점(시험실 크기 등을 고려하여 선택)

  사. 소화시험 등을 하는 때에 산소농도의 측정 및 불활성기체의 방출시

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산소농도 측정장치를 시험실내 3개 지점에 

설치할 것

  아. 분사헤드 방출면적시험 및 소화시험 시 소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

온도측정 장치를 소화모형 인접 지점에 설치할 것<신설 2025. 3. 

21.>

  3. 분사헤드 방출면적시험 및 소화시험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명확히 

알 수 있는 조건하에서 시험설비를 구성할 것. 다만, 소화시험에 있어

서는 가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.<신설 2025. 3. 21.>

    가. 분사헤드 종류(360도, 180도)별 최대방호면적 및 최대설치높이

    나. 설비의 작동온도

    다. 최대배관비 및 분사헤드 최소설계압력

    라. 최대충전밀도

    마. 최대방출시간

    바. 시험실 내부 압력변화에 따른 손상 방지조치


